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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조세개 의 방향과 주요 쟁 *

전 주 성**

논문 록 이 논문은 한국의 경제구조  조세제도 특성을 바탕으로 한 조세개  방향과 핵심 

쟁 을 검토한다. 세수와 효율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기본 방향은 경제 발  수 에 

비해 지나치게 큰 조세회피와 비공식 부문을 여 과세베이스를 확 하는 것이다. 

조세지출 조정도 필요하지만 항목별 편익·비용을 따져 야 하고 과세 형평성 등 정

치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세제의 재분배 기능이 낮은 것은 세율체계 문제가 아니라 낮은 소득세 비 과 

고소득자 조세회피 때문이다. 고소득 자 업자의 거래 외에 법인 사업주나 

기업 임원이 개인소득을 법인 내에 머물게 해 낮은 세율로 과세되게 하는 소득 이  

역시 문제다. 소득세의 경우 효율비용과 소득 이  유인을 높일 세율인상보다는 조

세회피  비효율  조세지출 축소를 기본으로 하는 세원 확 가 우선 과제이다.

법인세의 경우 세원 이동 응은 명목세율, 경쟁력 제고는 실효세율 에서 단

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을 포함하는 다국 기업의 조세회피를 고려할 때 명목 

법인세율은 국제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법인소득에 포함된 장 개

인소득과 비이동성 독 지 의 비 이 크다면 국제자본이동을 근거로 한 법인세율 

인하는  시 에서 부분  타당성만 갖는다. 세수 보   소득이  유인 축소 목

으로 소폭의 세율 인상과 투자·기술개발 유인 조합도 가능할 수 있다. 기업 경쟁

력을 유지하고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려면 조세유인의 실효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소기업 지원을 정리해 창업이나 벤처, 연구개발 등에 지원을 집 할 필요가 있다.

세수의 장기  안정성을 고려할 때 소득세는 고소득자의 실효세율과 상 없이 산

계층이, 법인세는 다수 기업이 핵심 세수 기반일 필요가 있다. 부자는 조세회피 능

력이 크고, 기업은 해외로 세원을 이 할 기회가 많으며 반 부를 요구하기 쉽

기 때문이다. 조세개 이 성공하려면 체계 인 청사진은 물론 복잡한 제도에 얽

있는 다양한 이해 계를 조율할 정치  능력이 필요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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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정 부문의 분석을 일부 참조했다.

 ** 이화여자 학교 경제학과 교수, e-mail: jjun@ewha.ac.kr



한국경제포럼 제 10 권 제 2 호40

Ⅰ. 서 론

한국 재정정책의 가장 요한 과제  하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복지지출을 감

당하기 한 재원 마련이다. 생산가능인구의 비 은 고 복지의 주 상인 노령층 

비 은 늘고 있는 재의 인구 추이를 보면 향후 정부 재정이 직면할 압박은 심각해 

보인다. 정부 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 은 고령화에 한 우려가 본격화되

기 이 부터 가 르게 상승하고 있다. 1980년  반 총지출의 10%에 불과하던 복

지지출은 이제 그 비 이 30%를 넘어섰으며 2016년 재 GDP의 10.4%에 달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OECD 평균인 21.0%의 반 수 에 불과하다.1) 사회보장 부담을 

포함한 의의 조세부담률이 재 25% 정도임을 감안할 때 약 40% 정도 GDP 비 

세수 증가가 있어야 OECD 평균 수 을 따라잡는다.2) 반인 5%p 정도의 조세부담

률 증가도 여 히 20% 수 의 증세를 의미한다.

물론 OECD 평균은 하나의 기 에 불과하므로 향후 증세 수 이 그 게 높을 필

요는 없다. 나라마다 정치  경제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수 의 복지 내지 정부 

크기가 정한지는 일률 으로 말하기 어렵다. 같은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스웨덴과 

같이 한 때 50%에 근 했고 지 도 40%가 훨씬 넘는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미국과 같이 민간 시장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상 으로 정부 크기가 작

은 나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증발이나 자 재정이 지속가능한 재원 조

달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 민간 시장이 사회 보험을 체할 여지가 아직 크지 않다

는 , 그리고 인구 고령화 추세가 가져올 재정 압박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장기

으로 상당한 규모의 증세는 불가피해 보인다.3) 

문제는 비효율과 불공평 요소가 지 않은 재의 조세구조 하에서 과연 성공 인 

증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이다. 그런데도 ‘증세 없이 복지 없다’라는 식의 편리한 정

치 구호 아래 세율 인상만 하면 세 이 로 걷힐 것이라 여기거나, 한국 세제의 특성

에 한 이해 없이 개방경제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정답이라 주장하는 식의 단순 논리

가 주류 정책 사고를 변하고 있다. 부자들의 소득세율을 높이면 세수와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는 처방이 과연 타당할까? 고소득자의 장된 개인 소득

과 독 지 가 법인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법인세율 인상이 가능하지 않을

 1)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에서 계산한 수치임.

 2) 조세부담률이 25%에서 10%p 정도 더 올라가야 한다는 가정을 의미한다.

 3) 잠재  통일 비용 역시 재정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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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비교  단순한 재정 문제도 정치  마찰의 상이 되곤 하는데 다양한 정치  이

해 계가 교차하고, 경제  심층 분석이 필요한 조세개 을 기존 정치권이 해낼 수 

있을까?

성공 으로 경제발 을 이룬 나라들의 공통   하나는 조세부담이 경제성장과 선

순환 기조를 이루며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세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원배분 비

효율 발생을 최 한 이고, 이 재원으로 제공하는 정부지출의 생산성을 최 한 높여 

성장을 진하고, 그 결과 다시 세수가 늘어나게 하는 구조이다. 반면 실패한 나라들

을 보면 무리한 증세나 무책임한 정부차입으로 정부 재정이 성장의 발목을 잡은 경우

가 많다. 경제발  기 국가들은 조세정보가 부족하고 납세의식이 낮아 조세회피와 

항이 만연하기 쉽다. 이로 인한 세수부족은 성장 인 라 조성의 제약으로 작용하는

데, 이때 차입 재원을 안으로 이용하면 정부부채의 비용이 되어 경제 기를 

겪을 수 있다.4)

지난 50여 년의 한국 재정정책을 검토한 주성(2015)은 한국 재정의 역할은 경제

성장과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며 커져 왔으며 이 과정에서 거시안정과 소득분배보다는 

경제성장에 정책의 이 맞추어졌음을 지 했다. 경기 상황에 따른 외  재정

자는 있었지만 어도 외환 기 이 까지의 고도성장기에는 인지언식 재정조율보

다는 ‘양입제출’과 같은 정착된 규율을 바탕으로 재정건 성을 시했고 재정의 재분

배 기능 역시 크게 강조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들의 

복지 요구가 커가는  시 에서 재정정책의 이 성장에만 머물긴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살림살이 자를 변하는 일반회계국채 발행이 외환 기 이후 지속

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별 실효성도 없이 재정 자원을 경기 조정 목 으로 남용하는 

것은 오랫동안 지켜왔던 재정규율 원칙을 약화시키며 후세의 부담인 정부채무만 

시킬 수 있다.5) 

더 큰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복지지출 증가와 이를 감당할 증세가 래할 비용이다. 

이로 인해 향후의 세수 증가는 과거처럼 성장과 선순환 기조를 이루기 어려울 수 있

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발  기와 달리 GDP의 25% 수 까지 조세

부담이 늘어난  시 에서의 추가 증세는 다양한 경제  비효율과 정치  항을 

 4) 컨 , 1980년  남미 외채 기의 근본 원인은 방만한 재정운 과 이로 인한 자를 해소하기 

한 통화증발이었다.

 5) 컨 ,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경기활성화 외의 다른 목  없이 정부채무가 GDP 비 32.2% 

(2012년 말)에서 39.3%(2016년 말)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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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기 쉽다. 기  조세이론에서 가르치듯 조세의 효율비용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한

다. 다시 말해 같은 규모의 세수 증가라 하더라도 조세부담 수 이 어느 정도에 이른 

후의 추가 부담은 기에 비해 더 큰 비효율을 낳게 된다. 한 정부지출의 한계생산

성이 체감함을 감안하면 납세 비용 비 정부서비스의 혜택이 작아지게 되므로 납세

자의 항이 커질 수 있다. 둘째, 경제가 성숙할수록 정부지출에서 교육이나 사회간

자본과 같은 성장 련 지출의 비 은 고 복지지출의 비 이 늘게 된다. 한 

복지지출은 계층 갈등을 해소해 사회 안정을 가져오고 소득층 인 자원을 향상시키

는 등 성장 잠재력 증가에 도움을  수 있지만 어도 단기 으로는 직 인 성장 

인 라 지출에 비해 한계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논의는 경제가 성숙해 갈수록 세 을 올리는 일이  어려워짐을 보여

다. 어느 정도 선진국 열에 들어선 국가들이 무리한 복지 확 에 따른 재정 불안으

로 경제 기를 맞는 것도 세 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기존 조세구조가 다양한 비효율과 불공평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 추

가  세수가 래하는 한계 비용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단순 세율 인상과 

같은 무리한 방식의 증세로 빠른 속도의 복지 증가를 감당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

을 해치고, 이로 인한 성장 부진은 세수 부진을 래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사안이

다. 

한국의 조세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성장 재원을 조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

에서 매우 복잡한 구조를 지니게 되었고 여 히 다양한 개도국  특징을 유지하고 있

다. 이는 경제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개  조치 없이 단기  필요에 의한 연례 개편에 

의존해 세제를 운 해 온 결과이다. 무엇보다 조세부담 수 에 비해 소득과세 베이스

가 좁아 특정 부문이나 집단에 세부담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법인과세의 비 이 선

진국에 비해 높으며 그나마 소수 기업들에 부담이 집 되어 있다. 각종 목 세나 

부가세, 사실상의 세 인 부담  등 조세 항을 비켜가기 한 수단이 제도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  특징은 한국 고유의 조세 환경을 반 하며 시간을 두

고 정착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교과서 모형만을 기 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하지만 

본문에서 상세히 다루듯이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최소화하며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고 

나아가 한 재분배 기능을 한다는 조세의 기본 목 에 비추어 볼 때 지 의 조세

제도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최근 쟁 이 되고 있는 부자 과세나 기업 과세의 경우 한국의 경제  정치구조

가 조세에 미치는 향을 인식하며 체계 으로 근할 필요가 있다. 컨  부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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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실효세율이 높은 것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만 부자들이 세 의 부분을 감당

하는 체제는 산층이 세수의 부분을 감당하는 경우에 비해 불안정하다. 사회  강

자가 세 을 반 부 없이 낼 리가 없기 때문이다. 법인세수의 상당 부분을 소수 

기업이 부담하는 상 역시 얼핏 정의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들이 해외로 세원을 이

할 수 있고,  세부담의 반 부를 정부에 요구할 능력이 큰 집단이라는 것을 인

식하면 바람직하다 보기 어렵다. 국제자본이동을 근거로 법인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주장도 한국 법인소득의 상당 부분이 장된 개인소득이거나 이동성이 낮은 독 지

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논리이다. 

요컨  행 조세제도의 비효율과 불공평을 해소할 정확한 안을 비정상 인 조세

구조 자체에서 찾지 못하고 단순한 세율 논쟁이나 벌이는 것은 복잡한 조세 안 해

결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 이 논문의 목 은 통  조세 이론과 선진국 경험, 최근 

부각되고 있는 개도국형 정 조세론과 개방 환경 하의 법인과세 논쟁 등을 바탕으로 

한국 조세제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조세개 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몇 가지 핵심 쟁

에 한 합리  논쟁의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 제Ⅱ 에서는 한국 조세구조의 특

성을 다루고 제Ⅲ 은 한국 상황에 부합하는 정 조세정책의 방향을 검토한다. 제Ⅳ

에서는 최근 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자 과세  법인과세 문제를 다루며, 제Ⅴ

은 간단한 결론을 담는다.

Ⅱ. 한국 조세제도의 특징

한국의 조세부담 수 은 경제 성장과 함께 꾸 히 상승해 왔다. <표 1>에서 보듯이 

GDP 비 세수는 1980년 이후 2014년에 이르는 30여 년 동안 1.2%p 정도 증가하

고, 각종 사회보장기여 을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7.6%p 증가하 다. 이는 동 기

간 OECD 평균 세부담 증가분인 4.1%p의 두 배에 근 하는 수치이다.6) 이 증가분 

 84% 정도가 사회보장성기여  부분이다. 1980년  반만 하더라도 미미한 수

이었던 사회보장성 조세가 2014년에 달하면 GDP의 6% 수 을 넘어섰고 이런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 사회보장기여 은 실질 으로 조세의 성격을 지니므로 세부담의 국제비교 시에는 이를 포함한 

의의 조세부담률을 기 으로 하는 것이 통상 인 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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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국의 세입-GDP 비율 추이

(단 : GDP 비 %)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1980-2014

변화분(%p)

한국 16.8 16.9 16.8 17.9 17.8 17.9 18.0 1.2 

(16.9) (18.8) (19.1) (21.5) (22.5) (23.4) (24.6) (7.6)

35 OECD 23.2 24.6 24.5 25.4 25.0 23.7 25.1 1.9 

(30.1) (32.0) (33.3) (34.0) (33.6) (32.6) (34.2) (4.1)

미국 19.9 19.3 19.8 21.6 19.6 17.4 19.7 -0.3 

(25.5) (26.0) (26.5) (28.2) (25.9) (23.5) (25.9) (0.3)

스웨덴 31.2 36.0 33.0 36.1 34.1 32.3 32.9 1.7 

(43.7) (49.5) (45.6) (49.0) (46.6) (43.2) (42.8) (-1.0)

주: 1) ( )는 국민부담률임.

    2) OECD는 단순평균임.

자료: OECD(2016), Revenue Statistics 1965-2015.

OECD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사회보장 조세를 포함한 의의 조세부담률은 여 히 

9.6%p 낮은 수 이다. 물론 같은 OECD 국가라 하더라도 미국과 같이 상 으로 

정부 역할이 작은 경우도 있고, 스웨덴과 같이 고부담-고복지 체제를 가진 경우도 있

다. 이처럼 조세부담 수 은 각국의 정치  경제구조와 한 련을 가지므로 한

국이 선호해야 할 체제가 무엇인지 단정 지어 말하기 어렵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서론에서 언 했듯이 어느 정도 조세부담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측이다. 

선진국과의 조세부담 비교와 련해 추가로 언 할 사안은 조세 1원을 거두는 데 

들어가는 추가  사회 비용이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클 가능성이다. 일반 으로 

개도국 조세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복잡하고 체계  합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비

용, 행정비용, 납세자비용으로 구성되는 조세비용이 높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조세

부담 수 은 선진국에 육박하고 있지만 조세제도는 아직도 개도국  특성을 많이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  세수 당 조세비용이 높을 수 있다. 특히, 과세베이스가 

소해 세부담이 특정 세목이나 주체에 집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세율 인상에 따른 

비효율과 조세 항이 클 수 있다.7)

<표 2>는 한국의 조세구조가 외형 으로는 지난 수십 년간 선진국 유형을 향해 진

 7)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 비 이 높고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 비 도 높다. 따라서 

실제 민간이 느끼는 세부담은 명목상의 조세부담률보다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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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총 세수 비 소득과세 비 은 1980년 27.1%에서 

2014년 56.3%로 늘어나 OECD 평균 수 인 61.0%에 근하고 있고, 세를 포함

한 소비과세는 1980년 62.7%에서 2014년 30.0%로 하락해 역시 OECD 수 과 유사

해졌다. 하지만 내부 구조를 보면 여 히 다양한 개도국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무엇

보다 소득과세에 있어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 비 이 높고, 개인소득세 비 이 낮다. 

구체 으로 2014년 세수 비 법인세 비 은 약 12.8%로, OECD의 8.8%에 비해 

매우 높으며, 개인소득세의 비 은 16.3%로 OECD의 24.0%에 비해 하게 낮

다.8) 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비과세 감면 폭이 커 과세베이스가 좁은 편이다.9)

<표 2> 조세구조 비교

GDP 비 % 세수 비 %

한국 OECD 한국 OECD

1980 2014 1980 2014 1980 2014 1980 2014

합계 16.9 24.6 30.1 34.2 100.0 100.0 100.0 100.0 

소득과세 4.6 13.8 18.9 21.0 27.1 56.3 61.5 61.0 

  개인소득세 1.9 4.0 9.9 8.4 11.5 16.3 31.3 24.0 

  법인세 1.9 3.2 2.3 2.8 11.0 12.8 7.6 8.8 

  사회보장기여 0.2 6.6 6.9 9.1 1.1 26.9 22.1 26.2 

  사업소세(payroll taxes) 0.1 0.1 0.4 0.4 0.5 0.3 1.3 1.1 

재산과세 1.4 2.7 1.5 1.9 8.0 11.0 5.3 5.6 

소비과세 10.6 7.4 9.5 11.0 62.7 30.0 32.5 32.6 

 일반소비세 3.7 4.2 4.5 7.0 22.0 17.2 14.2 20.7 

 개별소비세 4.3 2.5 4.2 3.9 25.5 10.2 14.9 11.3 

 세 2.6 0.6 0.8 0.1 15.2 2.5 3.5 0.5 

기타 0.4 0.7 0.2 0.2 2.2 2.8 0.6 0.7 

주: 1) 각 세원  세 은 부가세가 포함된 수치임.

    2) 1980년에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를 들면 주민세)이 있어서 소계가 

일치하지 않음.

자료: OECD(2016), Revenue Statistics 1965-2015.

 8) 상 으로 높은 재산과세 비 도 지난 30여 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9) <표 2>의 일반소비세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부가가치세의 세수 비 은 OECD 수 에 

육박하지만 GDP 비 비율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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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 세수 항목의 추이

(단 : GDP 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1>은 주요 세목의 GDP 비 세수 비 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부가

가치세는 1977년 도입된 이후 가장 요한 세입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략 GDP 

4% 수 의 세수를 감당하고 있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경우 지난 30여 년 동

안 세수에서 차지하는 몫이 꾸 히 증가해 오고 있는데 이처럼 직 세인 소득과세의 

비 이 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조세제도가 선진국형으로 진화해 가고 있음을 보여

다.10) 세는 1980년  반까지만 해도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높은 비 의 세원이었

지만 이후 자유무역 기조와 함께 그 비 이 빠르게 축소되었는데 이 역시 주요 선진

국들에게 공통 으로 나타나는 상이다.11) 한편 우리나라 세수구조에서 특이한  

 하나는 특정 세입과 세출을 연계하는 목 세가 요한 세원 역할을 한다는 것이

10) 사회보장기여 을 포함하면 소득과세의 비 은 더 높아진다. 법인세의 비 이 외환 기 이후 

증한 이유로는 당시 주요 제조 기업의 부채비율이 감해 이자 비용 공제 부분이 어든 것과 

신용카드 사용의 증으로 과세 정보가 늘어난  등을 들 수 있다. 개인소득세의 비 이 외환

기 이후 잠시 축소 기조로 돌아선 요인으로는 2000년  반 자 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매우 한 소득공제가 임 소득에 제공된 ,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간의 세율 격차가 커

지면서 회계  소득 이 이 발생했을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 특성의 상세

한 분석은 Gordon and Jun(2013) 제1장 참조.

11) 한국 법령상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라 부르기 때문에 이 두 용어를 맥락에 맞게 선택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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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  다른 특이 은 다른 세  에 얹 서 부과하는 부가세의 비 이 높다는 

이다.13) 목 세나 부가세 모두 조세 항을 이기 한 의도가 숨어있지만 남용하는 

경우  다른 비효율과 불공평의 원천이 될 수 있다.

Ⅲ. 조세구조 개 의 방향: 이론과 실

1. 정조세 이론의 시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복지지출의 안정  재원을 마련하기 해서는 연례 이고 단

편 인 세제 개편이 아니라 체계 인 조세구조 개 이 필요하다. 개 의 방향을 설정

하기 해서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발 해온 정조세 이론과 성공 으로 제도를 진

화시킨 선진국의 경험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교과서  처방과 선진국 

제도가 우리 조세 환경에 그 로 용될 수 있을지는 따져 야 할 문제다. 최근 들어 

경제구조가 상이한 선진국 조세제도나 정책을 개도국에 액면 그 로 용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연구가 꾸 히 두되는 것도 여겨볼 필요가 있

다.14)

정 조세구조에 한 이론  학자들 간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노동과세에 비해 자본과세의, 그리고 넓은 과세베이스의 소비세에 비해 개별

소비세(excise tax)의 비효율이 더 클 수 있다는 이다. 노동소득에 한 과세는 노

동공  결정을 왜곡시킨다. 반면 자본과세는 재와 미래 소비의 상 가격을 변화시

켜 축 행 를 왜곡시키는 데다 이로 인한 자본스톡 감소로 낮아진 균형 임 은 노

동 행 를 왜곡시킨다(Chamley, 1985; Judd, 1985 등). 특히 국제자본이동이 증가

할수록 자본에 한 과세의 노동 가는 더욱 가속될 것이다(Razin and Sadka, 

12) 조세법상 명목상 목 세로 분류되는 것으로는 국세  교통에 지환경세, 교육세, 농어 특별

세가 있다. 여기서는 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 인 목 세의 기능을 하는 세목(주

세와 종합부동산세)을 포함했다. 1980년 에는 방 세가 GDP 비 2%에 이르는 요한 세목

이었으나, 1991년에 폐지되어 세수에 차질이 생기자, 정부는 1994년에 교통세와 농어 특별세

를 신설했다. 한 때 GDP 비 3%가 넘는 세수를 감당했던 목 세는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3) OECD Revenue Statistics 자료로 계산한 2014년 부가세는 총조세 비 5.8%이다.

14) Gordon(2010)은 개도국의 정 조세 정책이 이론이나 선진국 경험과 다를 수 있음을 몇몇 국가

의 사례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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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Harberger, 2008 등). 만일 자본과세가 모두 노동소득으로 가된다면 이는 

결국 축과 노동공  결정 모두를 왜곡하는 결과가 되므로 노동공  결정만 왜곡하

는 노동과세보다 더 큰 비효율을 창출한다. 한편 소비과세의 경우 넓은 베이스에 단

일 세율을 채택하는 방식이 개별소비세에 비해 우월하다는 연구들이 제시되었는데 이 

경우 소비과세는 사실상 노동소득 과세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Atkinson and 

Stiglitz, 1976 등).15)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선진국 조세구조를 보면 개인소득세가 법인소득세보다 

요하고 일반소비세의 비 이 개별소비세보다 높다. 개인소득에 포함되는 주택이나 

연  련 축의 경우 상당 부분 면세되기 때문에 실질 으로 선진국의 자본과세 수

은 매우 낮은 편이다.16) 정 이론의 시사 과 유사하게 제도가 진화한 선진국과 

달리 개도국 조세구조는 일반 으로 법인세와 개별소비세의 비 이 상 으로 높

다.17) 한국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 비 은 유사한 수 을 유지해 왔으며 지

도 법인세의 세수 비 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 다면 향후 조세부담 수 을 높여가야 할 한국의 정조세 구조는 어떤 모습일

까? 정조세 이론의 시사 을 따라 선진국형으로 조세구조를 바꾸면 선진국 수 의 

조세부담이 가능할까? 구체 으로 법인과세와 목 세 포함 개별소비세 비 을 인

다면 이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를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충분히 메워  수 있을

까? 소득세율을 높여 부자들을 과세해 세수 증 와 형평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겠

다는 제안은 바람직할까? 자본의 국제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 이 논문의 남은 부분은 이상과 같은 쟁 을 심으로 한국  상

황에 부합하는 조세구조 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을 맞춘다. 

2. 세수기반의 확 : 조세지출과 비공식 부문 

앞서 보았듯이 선진국 제도 비 한국 조세제도의 기본  한계는 경제규모 비 조

세부담 수 이 낮다는 이다. 그 다면 향후 세수 증 를 해서는 세율을 높이거나 

과세베이스를 넓히는 것이 선택지가 될 것이다. <표 3>에 의하면 한국 개인소득세의 

15) 정조세이론의 자세한 분석은 Gordon and Jun(2013) 제2장 참조.

16) 일부 북유럽 국가들에서 채택한 ‘Dual income tax’의 경우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에 비해 법정세

율이 낮다.

17) 개도국 조세제도의 특성 분석은 Jun(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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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은 선진국들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경제규모나 체 세수 비 비 이 

낮다면 이는 과세베이스가 상 으로 좁기 때문이다.18) 반면 법인소득세의 경우 세

율 체계는 한국과 OECD 평균이 유사하지만 세수 비 은 한국이 하게 높다. 심

지어 GDP 비 비율도 한국이 높은데 이 부분은 향후 조세구조 개 에 핵심  질문

을 던지는 목이다. 

(1）조세지출

과세베이스가 소해지는 통상 인 원인은 조세지출로 표 되는 비과세  감면이

다. 1980년  반까지 주요 선진국 세제의 기본 특징은 높은 한계소득세율과 다양한 

조세지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세율은 경제주체의 노동공   축 행

를 왜곡해 성장에 부정 인 효과를 낳는다는 실증 증거들이 제시되면서 1980년  

반 이후 다수 선진국들은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을 지향하는  조세개 을 

추진하게 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70~80% 수 에서 30~40% 까지 감소했고 

자산 간, 부문 간 실효세율 격차를 가져오는 다양한 조세지원 항목들 역시 조정되었

다.19)

<표 3> 소득세 비 과 최고세율

GDP 비 % 총조세 비 % 최고소득세율

1990 2014 1990 2014 1990 2014

개인소득세
한국 3.8 4.0 20.0 16.3 53.8   41.8   

35 OECD 9.7 8.4 28.6 24.0 50.6   42.8 

법인소득세
한국 2.4 3.2 12.8 12.8 39.8 24.2 

35 OECD 2.5 2.8 8.2 8.8 41.0 25.2 

주: 1) 총조세는 사회보장기여 을 포함하며 소득세 비 과 최고소득세율은 각각 부가세를 포함한 비 , 

세율임. 한국의 경우 주민세(2010년부터 지방소득세)를 포함.

    2) 1990년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 기 임.

    3) 1990년 OECD 평균 최고법인세율은 자료가 이용 가능한 24개국의 평균임. 

자료: OECD(2016), Revenue Statistics 1965~2015; OECD, Tax database.

이러한 국제  공감 와 함께 한국의 조세 논의에서도 실효성 낮은 비과세  감면 

18)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 과세베이스의 상세한 분석은 Jun(2010) 참조.

19) 소득과세의 다른 축인 법인세의 경우도 세율은 낮추고 조세지출은 이는 것이 기본  개  방

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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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여 과세베이스를 높이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표 4>는 한국 주요 국세 항목

의 조세지출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4년 기 으로 국세 조세지출은 실제 세수의 

17.4%에 달한다. 세목별로는 개인소득세의 조세지출 비 이 하게 높은데, 실제 

거둔 세수 비 30%를 상회하는 조세지출 규모를 보인다. 개인소득세의 조세지출 규

모가 크다는 것은 다른 세목에 비해 과세베이스를 넓힐 여지도 상 으로 클 수 있

음을 암시한다.

<표 4> 주요 세목별 조세지출, 2014

총 국세 조세지출

억원 % 억원 % %

(1) (2) (3) (4) (3)/(1)

 개인소득세 533,250 27.1 174,904 50.9 32.8 

 법인소득세 426,500 21.7 70,902 20.6 16.6 

 부가가치세 571,390 29.0 76,909 22.4 13.5 

 기타 437,160 22.2 20,668 6.0 4.7 

 국세 합계 1,968,300 100.0 343,383 100.0 17.4 

주: 기타는 상속증여세, 교통에 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세의 합

임.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통합재정수지�, 각 연도; 한민국정부, �조세지출 산서�, 2015.

직 인 산 지출과 달리 조세지출은 자산의 상 가격 변화를 통해 경제주체의 

행동 변화를 유인하는데, 기업 투자나 연구개발, 주택 지출, 기부 등과 같이 정의 외

부효과를 갖는 경제 행 를 장려하기 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개별 지원 항

목의 타당성은 세수 비용  이를 수반하는 효율비용 등 기타 비용의 합이 정책으로 

인해 실 되는 편익보다 작을 때 인정될 것이다. 그런데 기존 제도하의 다양한 비과

세·감면은 체계 인 조세구조 청사진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것이라기보다는 단기 인 

필요에 의해 제공되고 수정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세제를 복잡하고 비효율 으로 만

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20) 나아가 경제  효율과 무 하게 사회  약자 등 특정 집단

이나 계층을 지원하거나 유사한 두 집단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해 조세 혜택을 

제공한 경우도 지 않다.21) 따라서 원래 기 한 편익에 비해 비과세·감면에 따른 비

20) 기존 조세지출 제도에 한 평가와 개선책에 한 상세한 논의는 국회 산정책처(2013), �비과

세․감면 황과 정비 방안� 참조.

21) 자의 사례로서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소득층 지원 항목이나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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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큰 항목은 폐지해 세수와 효율을 높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제는 한번 주어진 조세지원은 기존 수혜자의 기득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쉽게 

폐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22)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 세인 소득과세 항목의 

조세지출 비 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항도 클 수 있음을 암시한다. 과거 경험을 보

면 일몰조항을 가진 항목이라도 행 으로 그 시한이 연기되어 온 경우가 많다. 조

세지출 정비를 한 기본 책은 제도 도입의 명분을 평가할 수 있는 비용·편익 증거

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 개별 항목별 응보다는 체계 인 세제개 의 큰 틀에서 

산 지출 같은 안을 시하며 집합 인 논리를 제시하면 항의 명분도 그만큼 

어들 것이다. 조세지출을 특정 사안이나 집단에 한 보조 이라 본다면 같은 목표를 

산상의 지출로 달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비공식 부문

선진국 조세 논의에서는 과세베이스를 넓히는 제안이 주로 조세지출의 정비에 집

되어 있다. 하지만 Gordon and Jun(2013)은 한국 조세제도의 경우 비공식 부문의 

존재에서 오는 압력이 매우 클 수 있음을 지 하며 이를 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조세개 의 핵심 사안  하나임을 강조했다. <표 5>에 따르면 한국의 비공식 경제 

규모는 지난 10여 년을 기 으로 할 때 략 GDP의 30% 수 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오히려 2000년  들어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23) 이는 OECD 평균보다 월등

히 높으며 오히려 개도국 평균에 가까운 수치이다. 이처럼 한국의 비공식 부문 비

이 높은 것은 노동 인력에서 자 업자가 차지하는 비 이 높은 것과 련이 있다. 통

계청 자료에 의하면 체 취업자  자 업자  그 가족 인력이 차지하는 비 은 

2014년 기  26.8%이다.24) 비공식 부문의 노동력은 통계에 잡히지 않으므로 이것까

지 고려하면 체 취업자에서 자 업자가 차지하는 비 은 훨씬 높을 것이다. 자 업

자의 소득 악은 비공식 경제를 여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의 과세베이스를 함께 

넓히는 효과를 갖는다.25) 이는 한 ‘유리지갑’이라 지칭되는 생활자와의 형평성 

사업자들에 한 혜택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사례로는 자 업자와 생활자의 과세 형평성 

목 으로 2000년  반 임  소득공제를 크게 늘린 것을 들 수 있다.

22) 컨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해 1990년  말에 시작한 공제 제도는 어느 정도 그 목표가 

달성 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항 때문에 쉽게 폐지하지 못하고 있다.

23) 비공식 부문의 추정은 추정 방식이나 추정 상의 정의에 따라 측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 여기

에서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원천을 사용한다. 

24) 이는 에 비해 낮아진 수치지만(1980년에는 52.8%) 여 히 높은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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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완화시켜 임 소득의 소득공제를 축소해나가는 데 도움을  수 있다.

<표 5> 주요국의 비공식 부문

(단 : GDP 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한국 25.6 27.8 29.2 31.4 31.7 32.6 32.3 33.8 35.1 36.2 33.5 34.4 34.2 34.8 32.3 

35 OECD 19.3 19.4 20.4 20.6 19.9 19.7 19.1 19.6 21.5 22.8 22.2 21.1 21.2 20.7 20.5 

101 개도국 36.5 36.8 36.8 36.3 35.8 35.8 35.5 36.5 37.7 39.6 39.1 38.5 39.2 39.6 37.4 

주: 평균은 단순평균값을 의미함.

자료: Hassan and Schneider(2016).

비공식 부문은 사실상 경제를 의미하므로 그 비 은 융시장의 발달과 반비례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조세정보가 주로 융거래나 회계장부 등에 남아있는 근거를 

통해 확보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의 비 이 높은 세입 구조와 자 업자 비 이 높

은 노동시장을 고려할 때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이는 것이 비공식 부문을 

축소시키기 한 핵심 과제이다. 1990년  말에 도입된 신용카드 거래의 조세 혜택이

나 그 후 도입된 수증 제도의 결과로 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수증 사

용이 차지하는 비 이 크게 증가한 것은 고무 인 상이다.26) 

신용카드 조세 지원 사례처럼 비공식 부문의 축소는 유인 심의 제도 변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조사와 같은 행정 수단 역시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이 크고 자의성이 개입되기 쉽기 때문에 사 으로 설정된 정황에 부합되는 경

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 이다. 이런 개입  수단이 조세 정의 차원이 아니라 세수 

확보 목 에 우선 으로 사용되는 것은 조세제도의 발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제

규모에 비해 경제가 큰 한국의 경우 경계선상에 있는 소규모 기업이나 자 업자

에게 공식 부문으로 진입할 유인을 주는 것은 과도기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정조

세 이론에 의하면 조세가 래하는 부문 간, 자산 간 왜곡을 가  없애는 것이 효율

성을 높이지만 조세회피나 비공식 부문으로의 이탈이 쉬운 자산이나 부문의 경우 상

25) 자  사업자가 비공식 부문에서 활동하거나 공식 부문 매출을 과소보고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은 물론 이들의 개인소득세 과세베이스도 축소된다. 

26)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서 발표하는 신용카드 사용 황  수증 발  황 자료에 따르

면, 민간최종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거래가 차지하는 비 은 1999년 14.7%에서 2013년 

77.8%로 증가한다. 수증까지 합친 비 은 2005년의 44.0%에서 2013년의 89.5%로 늘

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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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낮은 실효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효율 인 선택이 된다. 컨  부가가치세

의 간이과세제도의 경우 매출 축소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지만 세사업자의 과세 정

보 악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들로 하여  공식 부문에 머물게 하는 효과를 갖는

다. 차후 이들에 한 정보 악이 충분해지면 정상 인 과세로 환원할 수 있을 것이

다. 물론 궁극 으로는 비공식 부문의 축소를 한 보다 체계 인 제도 개선이 필요

할 것이다.27)

Ⅳ. 부자 과세와 법인과세: 한국형 안

조세정책은 효율 못지않게 형평의 기 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 부자에게 돈을 

거두어 가난한 자들에게 재분배한다는 사고는 동서고 을 막론하고 조세의 기본 원리

로 사람들 뇌리에 박 있다. 하지만 부자가 세 을 그냥 낼 리가 없다.28) 국가가 강

요하면 나름의 수단으로 세 을 회피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항하려 들 것이

며 이는 자칫 성장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능한 정부라면 감성  부자 

과세에 집착하기보다는 비효율을 이는 방식으로 세수를 많이 확보해 지출 측면에서 

재분배를 강조하는 안도 찾아볼 것이다. 효율과 형평의 기 을 조세와 지출 간에 

어떤 방식으로 용할지는 특정 국가의 경제나 정치구조, 재정제도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할 문제다. 특히 한국과 같이 법인세 비 이 크고 그것도 소수 기업에 

부담이 집 되는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국제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해외생산이 

보편화된 요즘에는 법인 세원 자체가 해외로 이 하기 쉽다. 생산 활동 자체가 움직

일 수도 있고 회계 조작 방식을 통해 과세 소득이 움직이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한국의 여건에서 고소득자와 기업을 과세하는 합리  방향을 모색한

다. 실증 분석을 바탕으로 한 구체  정책 제안은 이 논문의 범주를 벗어나므로 여기

27) Gordon and Jun(2013)은 기업들의 상장 유도를 통한 회계 정보 확보, 축소 보고가 가능한 총

매출보다 모니터링이 용이한 과세베이스 사용, 창업 기업의 손실 지원을 통한 공공부문 진입 유

도 등 향후 고려할 수 있는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Feldstein and Samwick(1992)이 제시한 

사회보험이나 공공서비스의 조세-지출 연계 방안은 경제  효율도 높이고 공식 부문 활동도 장

려하는 이 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 소득층에 한 고려는 필요하지만 아주 

소액이라도 세 을 내면 공공 서비스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8) 과세의 기본 원칙에는 부담 능력(ability to pay) 기 도 있지만, 편익 원칙(benefit principle)도 

있다. 후자를 넓게 해석하면 어떤 종류의 세 이건 납세자는 합한 가를 바란다는 것이다. 

컨  부자들이 돈 벌기 좋은 나라가 있다면 부담 능력 원칙뿐 아니라 수익자 부담의 차원에서 

이들이 세 을 더 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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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성장을 해지치 않으면서도 다양한 이해 계를 조합할 수 있는 안의 논리  

근거를 제시하는 데 을 둔다.

 

1.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과 부자 과세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주 수단은 소득세의 진과세와 복지지출이

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격차로 나타나는 재정정

책의 재분배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 2016년 재 한국의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317과 0.278로서 감소율이 12.3%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OECD 국가의 감소율에 비해 히 낮은 수치이다.29) 물론 이 정도 분배 효과도 외

환 기 이후의 복지지출 증가와 함께 향상된 것이다. 1995년의 경우를 보면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각각 0.259와 0.251로 큰 차이가 없다.

한국 재정의 재분배 효과가 상 으로 낮은 것은 우선 앞서 언 한 것처럼 선진국

에 비해 낮은 복지지출 수  때문일 것이다.  다른 요인은 진세율 체계를 갖는 

개인소득세의 비 이 낮다는 이다.30) <표 3>에서 보았듯이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선진국과 별 차이가 없는데 체 세수 비 이 낮다면 이는 과세베이스가 소함을 의

미한다. 과세베이스를 넓히려면 우선 자 업자의 소득 악에 을 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 하게 제공되고 있는 생활자의 임 련 소득공제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반 의 순서로 가면 과세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의 인상을 사 으로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세제에 구멍이 많은 

상태에서는 부자들이 실질 과세를 피할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다. 이 경우 세

수 효과나 분배 효과는 기 만큼 크지 않으면서 효율비용만 높이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31) 높은 한계세율에 한 부자들의 일차  응은 합법 인 조세 감 수단을 

찾는 것이다. 각종 공제나 감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방법으로 한계가 있다 생각하

면 세원 이동을 고려할 것이다. 가장 확실한 세원 이동은 외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29)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base에 의하면 2014년 기  미국의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508, 0.394로서 감소율이 22.4%이고 스웨덴은 2013년 기  

0.443에서 0.281로 36.6%의 감소율을 보인다.

30) 이 외에 복지지출 생산성이 낮은 것도 재정의 재분배 효과를 낮추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필요한 인력이나 제도 등 복지 달 체계가 여 히 미흡한 편이기 때문이다.

31) 1980년  행해진 서구 선진국 조세개 의 핵심은 높은 한계세율과 과도한 조세지원을 조정해 효

율비용을 축소하고 세수 기반을 넓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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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데 부자들의 주거 이동이 상 으로 손쉬운 유럽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지리 경

제  환경에서는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다. 

해외 이 보다 합리 인 세원 이동은 개인 소득을 소득세율이 아니라 이보다 낮은 

법인세율로 과세되게 하는 것이다. 법인 사업자나 기업 임원의 경우 노동에 한 

가를 이 아닌 스톡옵션이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기 힘든 형태로 받을 수 있

다. 소기업 주주 에는 본인이 직  경 에 참여하며 사실상 개인 목 의 용도

로 회사 경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지 않다. 즉, 본인의 노동소득이나 자본소득을 법

인 내에 남겨 두면서 겉보기에 합법 으로 보이는 실질 인 조세회피를 한다는 의미

이다. 이러한 소득 이 이 발생하는 것은 행 법인세율이 소득세율에 비해 하게 

낮기 때문이다. 두 세목 최고세율의 격차는 2006년에는 11.0%p 는데 2017년에 이

르면 19.8%p로 늘어난다.32) 나아가 낮은 법인세율이 용되는 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그 격차가 하게 커지게 된다.33)

와 같은 세원 이 은 스톡옵션처럼 합법 이거나 기타 제도의 한계를 이용한 조

세 감이기 때문에 일반 조세회피처럼 다루기 어렵다. 한 자본의 국제 이동성의 증

가로 인해 법인세율 인상이 쉽지 않은 정책 환경을 감안한다면 쉽게 사라질 유인이라 

보기 어렵다. 자료 부족으로 구체 인 추정치는 말하기 어렵지만 한국의 법인세 비

이 높은 것은 경제구조상의 문제 외에 이런 소득 이 의 향도 있을 수 있다. 

이상에서 언 한 합법  조세 감 조치들마 도 여의치 않다면 부자들은 법망을 피

해 조세회피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조세회피 방식보다 

암묵 인 조세 항이 더 우선  선택이 될 수 있다. 만일 한 나라 세수의 상당 부분을 

소수 부자들이 책임지고 있다면 이들은 반드시 반 부를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세

수가 상 계층에 집 된 세제는 생각만큼 공평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안정성도 담보하

기 어렵다. 보다 이상 인 세제는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충분히 높으면서 세수의 상

당 부분은 산층이 부담하는 유형이다. 이는 세  소득분배 자체가 충분히 공평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득과세의 부담 분포를 보여주는 <표 6>에 의하면 종합소득세는 략 상  2%, 

근로소득세는 략 상  4% 납세자들이 해당 세수의 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아직 소득세 비 이 낮고, 조세지출  세원 이  덕분에 부자들

32) 2006년의 주민세(2010년부터 지방소득세로 환) 포함 최고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각각 

38.5%, 27.5%이고, 2017년의 해당 수치는 각각 44.0%, 24.2%이다.

33) 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한계소득세율은 44.0%에, 법인세율은 11.0%에 해당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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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효세율이 국제 기 으로 높은 편이라 보기 어렵다. 하지만 향후 고소득층 실효

세율이 높아지고 한국의 소득세 비 이 선진국 수 으로 늘어나는데도 지 과 같은 

세부담 집 도가 지속된다면 이는 지 보다 높은 강도의 명시 , 암묵  조세 항으

로 이어질 수 있다. 

<표 6> 소득세수의  분포, 2014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소득세

결정세액 

규모별3)

(%)

총신고인원

(천명)

납부세액

(%)

과세표  

규모별

(%)

연말정산

인원

(천명)

납부세액

(%)

과세표  

규모별

(%)

총신고법인

(개)

납부세액

(%)

0.06 2.8 15.3 0.01 1.6 4.3 0.01 42 33.7

0.12 6.3 21.6 0.04 6.3 8.3 0.04 216 51.3

0.2 11.4 27.5 0.1 17.7 13.3 0.2 1,012 67.5

0.6 31.5 40.7 0.3 40.1 19.1 0.4 1,949 73.6

1.2 60.4 45.4 1.9 272.8 40.5 0.7 3,589 78.9

1.9 93.8 51.3 3.7 523.8 51.9 1.5 8,344 85.3

3.6 181.0 59.2 9.5 1,347.5 72.9 2.9 15,910 89.6

6.5 329.8 71.0 19.0 2,696.8 88.1 5.5 30,245 93.3

81.7 4,127.4 80.9 54.4 7,721.1 99.5 12.5 68,604 96.9

100.0 5,052.6 100.0 100.0 14,190.4 100.0 100.0 550,472 100.0

주: 1) 결정세액(종합소득세), 과세표 (근로소득세, 법인소득세) 규모별로 총신고인원, 연말정산인

원, 총신고법인이 상  몇 %인지 구하고, 해당 구간에 속한 인원이나 법인이 부담한 세액을 총 

납부세액 비 %로 나타낸 것임.

    2) %는 모두 하여 계산한 것임.

    3) 과세표  규모별로 살펴보는 것이 더 정확하나, 원 자료에서 과세표  규모 기 으로 신고인원 

 결정세액을 제공하지 않고 총수입 액 규모별, 결정세액 규모별로만 제공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이런 찰을 배경으로 할 때 향후 소득과세 정책의 우선순 는 과세베이스를 넓히

는 일이다. 구체 으로, 효율비용을 높이고 법인소득으로의 세원 이  유인을 강화시

킬 명목세율 인상보다는 과세베이스를 좁히는 조세지출과 비공식 부문 축소에 일차  

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산층의 세수 비 이 높아져 세제의 안정성이 

향상되는 것도 요한 과제이다. 물론 이는 부자들의 실효소득세율 수 , 즉 세율체

계의 한 진도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당장의 명목세율 인상은 세수 증 와 분배 

정의를 동시에 실 한다는 명분 쌓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기존 법제도의 다양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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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느 정도 제거한 다음 시도하는 것이 효과 일 것이다.34) 조세정책과는 별도

로 산층의 세  소득이 향상되어 세수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2. 국제자본 이동과 법인과세 

통  견해에 따르면 법인소득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소득이다. 부채로 조성

한 자 의 이자 비용은 소득공제 되는 반면 배당 은 법인과 개인차원에서 모두 과세

되는 이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법인세의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

도 있고 실제 배당  이 과세를 완화하는 제도  장치를 채택하는 나라도 많다. 하

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소득 안에는 기업주나 임원이 조세 감 목 으로 남겨둔 

개인소득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35) 이처럼 법인소득으로 장된 개인소득

은 법인세율이 다소 높아져도 배당 이나 으로 쉽게 환되지 않을 수 있다.

설사 법인소득의 부분을 자본소득이라 본다 하더라도 국제자본이동 혹은 국제경

쟁력을 근거로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구조나 조세제도 특성을 

고려할 때 논쟁의 상이 될 수 있다.36) 이는 한국 법인소득 상당 부분이 완 경쟁 

정상이윤 수 을 넘는 독 지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  조세이론에서는 

이런 정상수  이상의 이윤에 한 과세가 기업 행 를 바꾸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

만 이런 진단은 지 가 고정되어 있는 과거의 폐쇄  경제 환경에서나 합하다. 연

구개발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의 특허권으로 독  지 를 향유하는 경우 지

는 국제 이동성을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조세에 탄력 으로 반응할 것이다.37) 그런

데 외국 기업 투자보다는 국내 재벌 심으로 생산기반을 구축한 한국의 경우 이동성

34) 통상 분배정책에 실패한 정부들이 무능을 감추기 해 상징 인 부자 때리기에 집 하는 사례들

이 있다. 이런 정부가 부패하기까지 하면 실질 으로는 부자에게 유리한 제도 변화를 가져오기 

쉽다.

35) 실제 그 수 은 실증 증거 부족으로 단하기 어렵지만 한국 기업주들의 행, 빠르게 늘고 있

는 스톡옵션 등을 감안하면 그 비 이 작지 않을 수 있다. Gordon and Slemrod(2000)는 미국

의 법인소득과 개인소득 규모가 세율 격차에 매우 민하게 반응함을 실증 으로 보이면서 법인

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부분이 과 평가 음을 강조했다. 

36) Jun(2017)은 한국, 홍콩, 싱가포르 사례를 들며 기존 국제조세 논의에서 조세경쟁의 효과가 과

장 음을 지 하고, 국제투자 련 조세정책이 해당국의 경제구조나 제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 다.

37) 이 논문의 논의 범주를 넘어가는 사안이지만 기업가 정신의 결과로 지 가 창출된 경우 지  성

격 자체가 자본소득이라기보다는 노동소득에 가까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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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기업고유지 (firm-specific rent)보다 이동성이 약한 지역고유지

(location-specific rent)의 비 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설사 법인과세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38) 

다국  기업의 과세와 련해 최근 국제  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는 생산 활동

과 계없이 이 가격 조작 등을 통해 세부담을 이는 국가 간 소득 이  문제이다. 

이는 해당 국가의 과세베이스를 이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최근 들어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라는 구호 아래 국제기구들의 심 역으로 부상하고 

있다(OECD, 2013). 국제  조세회피에 한 응 논의는 이미 1990년 부터 

OECD를 심으로 본격화 지만 다른 분야와 달리 쉽게 국가 간 합의를 이루지 못

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융이나 통상과 달리 조세제도는 각국 고유의 정치구조나 

경제구조를 배경으로 발 한다는 , 세 을 거두는 행 는 국가 주권 표 의 한 형

식으로 간주된다는 , 그리고 다국  기업의 활동 역이 통 제조업에서 무형자산 

거래를 포함하는 첨단 서비스업으로 확장되어감에 따라 기존 법 규정을 용하기 애

매한 역이 커졌다는 39)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다국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가 큰 심을 받지 못했다. 이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GDP 비 외국인투자 비율이 히 낮

기 때문이다.40) 국내 기업 심으로 생산기반을 형성한 한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에 

한 명목상의 조세지원은 존재하지만 실질 인 정책  심은 국내 기업에 집 되어 

있었다. 그런데 경제가 지속 으로 성장하며 외국인직 투자의  규모 자체는 

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 이에 더해 새롭게 인식해야 할 문제는 상당수 

국내 기업들이 여러 나라에 걸쳐 생산 활동을 분산시킬 수 있는 다국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이다. 조세정책의 에서 볼 때 국내 기업 해외투자의 증가는 국내 

세원이 해외로 이 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은 생산 

시설 자체를 이 함으로써 발생하는 합법 인 세원 이 과 이 가격 조작이나 조세피

38) 지역고유지 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Baldwin and Krugman(2004)에서 언 했듯 

유사 업종의 집 에 따른 효율 증진으로 지 가 발생한 이유도 있지만 개도국의 경우 정부와 기

업 간 유착에 따른 지  역도 크다. 한국과 같이 정부와 재벌 간 암묵  유착이 심한 나라의 

경우 명시  법 규정이나 정책과는 무 하게 비이동성 지 가 지속될 수 있다.

39) 소  구 세 문제나 최근 벌어진 EU와 Apple 간의 조세분쟁이 표 인 사례이다.

40) UNCTAD의 외국인직 투자 통계에 따르면, 2010~2015년 기간 동안 홍콩과 싱가포르로 유입된 

GDP 비 외국인직 투자 비 은 평균 으로 각각 36.8%, 21.2%인 반면, 한국은 0.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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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처 등을 활용한 조세회피성 세원 이 이다.

아래에서는 앞서 언 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연 성, 법인세원의 국제 이동성, 그리

고 한국 세제  경제구조의 특성을 아울러 향후 법인세제 개  방향을 살펴본다. 선

진국의 경험을 보면 법인과세 정책은 세수 확보보다는 명목세율과 련 조세지출 항

목에 의해 결정되는 실효세율(혹은 자본비용에 미치는 효과)에 이 맞추어진다. 

이는 세 이 자본비용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 기업투자가 향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실효세율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시 별로 차이가 나는데 1980년  세제개  시기 이

에는 신규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나 감가상각 지원 등이 심을 많이 

받았고, 그 이후에는 조세지출 항목이 래하는 왜곡효과가 강조되면서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식의 사고가 세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국제자본 이동성이 증가하면서 

세원 보호와 경쟁력 차원에서 에 보이는 명목세율을 낮추어가는 것이 평균 인 추

세이다.

그 다면 이런 정책 추세가 재의 한국 상황에서는 얼마나 타당한 것일까? 수출의

존도가 높고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이 증가하는 시 에서 법인세율을 부자 과세 차

원에서 인상하자 하는 제안은 바람직한 선택일까? <표 3>에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기  한국의 법인세율은 24.2%로서 OECD 평균 25.2%와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세

수 비 은 하게 높아 법인세가 요한 세수 확보 기능을 하고 있다. 세수 효과보

다 기업 경쟁력에 상 으로 더 을 두는 선진국과 다른 상황이다. 만일 앞서 언

한 로 한국 법인세 과세베이스의 비이동성 지  비 이 높고,  소득세에서 법

인세로의 소득 이 까지 감안한다면 세수 확보 차원에서 어느 정도 명목세율을 인상

할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Mintz(1994)가 지 한 것처럼 외국인 주주 비

이 높은 기업의 지 를 과세하는 경우 외국인을 우회 으로 과세하는 효과를 갖는다.

반면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 실효세율을 높여 기업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 그런데 

법인세율은 신규투자와 기존투자의 소득 모두에 용되기 때문에 신규투자 유인만 고

려한다면 투자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을 통해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물론 조세지출에 따른 비효율이 크고 동시에 비이동성 지

나 소득세로부터의 세원 이  규모가 크지 않다면 차라리 주류 정책 처방처럼 낮은 

세율을 유지하면서 실효성 없는 조세지원을 이는 것이 나을 수 있다. 하지만 재

의 한국  상황에서 명목 법인세율을 지나치게 낮게 유지하는 것은 기존 정책 논의에

서 검토되지 않았던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나아가 개인소득세의 세수 기반이 충분히 

넓어질 때까지 과도기 인 세수 보  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신 하게 결정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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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법인세율 방향과 상 없이 효율비용을 높이는 제도  허 은 수정해나가는 것이 바

람직하다. 기업의 실효세율을 유지하며 세수를 높일 기본 방식은 비효율을 이는 것

이기 때문이다. 한 정의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역에 한 조세지원은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에서 재 세 구간으로 되어있는 법인세율 진세 체계는 

그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법인소득은 개인소득에 비해 과세표

의 회계  조정이 용이한 편이기 때문에 그만큼 왜곡효과가 클 수 있다. 간계층 기

업의 세부담을 조정하려면 투자나 기술 유인을 겸한 한 조세지출이 나을 수 있

다. 소기업의 경우 조세지원의 상당 부분이 좀비기업 재활에 쓰인다는 을 감안할 

때, 설사 조세지원 총액을 그 로 둔다 해도 기업가 정신을 높일 수 있는 창업이나 

기술개발 분야로 을 돌릴 필요가 있다.41)

국제  세원 이 과 련해 유념할 사안은 이  유형에 따라 정책의 이 되는 

세율 개념이 다르다는 이다. 회계  소득 이 은 명목세율의 국가 간 격차와 련

이 크고, 생산 활동 자체의 이 은 투자유인이 포함된 실효세율에 의해 향을 받는

다. 물론 실제 해외 생산 결정 요인에는 투자 환경, 해당 기업이나 국가와 련된 지

의 성격 등 비조세 요인도 포함될 것이다. 해외 투자와 련된 이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Jun(2017)은 명목 법인세율은 가  국제 기 에서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게 

하고, 투자 실효세율은 각국의 경제구조 특성에 맞게 조율되는 것이 합하다고 지

했다.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이윤의 이동성이 높은 경제라면 조세경쟁을 의식할 필요

가 있지만, 천연 자원 보유 등 장소에 기반을 둔 지 가 큰 경우에는 과다한 조세지원

이 세수 낭비일 수 있다.

끝으로 언 할 부분은 <표 6>에서 보듯이 법인세수의 상당 부분이 상  기업에 

집 되어 있다는 이다. 이는 경제력이 집 되어 있는 기존 경제구조가 어느 정도 

반 된 결과이고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유형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0.04%에 

해당하는 216개 기업이 체 세수의 반을 감당한다는 것은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 

소득과세 논의에서 소수 부자가 아니라 산층이 심이 되는 과세베이스가 안정 이

라 했듯이 법인세수의 부담 분포도 더 넓어지는 것이 세수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 무

엇보다 기업의 경우 세원을 해외로 이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소기업에 비해 상

41) 기 창업기업의 상당수는 이윤을 별로 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공식 부문에서 시작한다. 

이런 기업들에게 좀 더 과감한 손실 보 을 해주는 정책은 기업 생태계 향상뿐 아니라 공식 부

문 확 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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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크기 때문이다. 한 일반 부자와는 달리 경제력이 집 된 기업은 세부담에 

한 반 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조세와는 무 한 정책 융이나 규제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42)

개도국에서는 과세정보나 납세의식의 부족으로 개인소득세 베이스는 좁고, 신 

경제 활동을 숨기기 어려운 제조 기업이 세수의 상당 부분을 감당하는 경우가 흔하

다. 한국도 이런 기 유형에서 선진국형으로 세제가 진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경제 수 에 비해 유난히 법인세수 비 이 높은 편이다.43) 그리고 그 배경에

는 한국  경제구조, 소득세와 법인세의 계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이런 특수

한 상황에서 막연히 선진국형 잣 로 법인세제를 평가하거나 기존 세수 구조가 지속

될 것이라 여기는 것 모두 바람직한 정책 사고라 하기 어렵다. 제III 에서 언 한 것

처럼 소득과세베이스 확  노력을 지속하되 과도기 으로 법인세수의 안정성을 유지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44)

Ⅴ. 결 론

1980년  서구 선진국들의  조세개 은 부분 세수 립성(revenue 

neutral)이라는 제하에 효율성 향상에 을 두었다. 높은 한계세율을 낮추고 과

도한 조세지출은 이는 것이 개 의 핵심이었다. 지  한국 조세정책의 핵심 과제는 

복지 증 를 감당할 세수 기반 확 를 기본 목표로 하되 동시에 세제의 효율성과 형

평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런 쉽지 않은 문제를 에 보이는 명목

세율 인상이나 몇몇 조세지출 조정으로 풀 수는 없다. 한국의 조세제도는 분명한 가

치 기 에 근거한 체계  논리 없이 임기응변 인 연례 세제개편에 의존해온 결과 매

우 복잡해졌고 다양한 비효율, 불공평 요소가 산재해 있다. 

이 논문은 정 조세이론과 선진국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한국 조세제도의 특성을 

반 한 조세구조 개  방향을 제시하고 부자 과세  기업 과세를 포함한 몇 가지 

핵심 쟁 을 검토하 다. 세율체계는 선진국과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조세부담 수 이 

낮은 이유는 과세베이스가 소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양한 비과세·감면 탓이기도 하

42) 이 부분에 한 한국 사례 분석은 Jun(2010) 참조.

43) IMF의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자료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 2013년 법인세 세수 비 은 

39 개도국 평균 14.8%, 35 선진국 평균은 9.9%로 나타났다. 한국은 개도국 평균에 가깝다.

44) 법인세가 소득세 회피의 방어선 역할을 해주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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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경제수 에 비해 큰 비공식 부문과 공식 부문에 만연한 조세회피 탓일 수 있다. 

자 업자의 소득 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평성 차원의 임  공제가 주어지다 

보니 소득세 베이스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 비해 법인소득세 비 이 높은 

것은 제조 기업으로 경제력이 집 된 경제구조 탓도 있지만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

율격차를 이용한 고소득자의 소득 이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나아가 소득세와 법

인세 모두 세부담이 상  납세자에게 집 되어 있는 상은 세제의 안정성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세수와 효율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조세개 의 기본 방향은 비공식 부문과 공식 부

문의 조세회피를 이는 것이다. 조세지출 조정도 세원 확 에 도움을 주지만 각 항

목별 편익·비용을 먼  따져볼 필요가 있고 기득권 세력의 항도 고려해야 한다. 

컨  자 업자의 소득 악 수 을 높여 경제를 어느 정도 인 다음 생활자

의 소득공제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 일 것이다. 그 역순으로 가면 과세 형평성 문제

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한국 세제의 재분배 기능이 낮은 것은 세율체계의 진도가 약해서라기보다는 소득

세 비  자체가 낮고 고소득자들의 조세회피 기회가 큰 것이 주원인이다. 그 동안 부

각된 고소득 자 업자의 경제 활용 문제 외에 법인 사업주나 기업 임원이 개인

소득을 법인 내에 머물게 해 낮은 세율로 과세되게 하는 소득 이  유인 역시 한 요인

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 명목세율을 높이면 기  효과와는 달리 효율비용이 올라

가고 소득 이 유인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세수 비 이 높은 한국 법인과세의 경우 투자 실효세율에 을 맞추는 선진국 

행과 다른 잣 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법인 내 머물고 있는 개인소득과 한국의 경제

력 집 을 반 한 비이동성 독  지 는 세율 변화에 둔감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국제자본이동을 근거로 세율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부분 인 타당성

만 인정될 수 있다. 소득세의 경우 세율 인상보다는 과세베이스의 허 을 이는 것

이 우선  과제이지만 법인세의 경우에는 세수 여력의 비축이라는 차원에서 소폭의 

명목세율 인상과 투자  기술개발 유인 강화 조합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정책 방향

은 소득세에서 법인세로의 소득 이 을 이는 효과도 갖는다.

세수의 장기  안정성을 고려할 때 소득세의 경우 산계층이, 법인세의 경우 다수 

기업이 핵심 세수 기반일 필요가 있다. 이는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과 무

한 명제다. 부자나 소수 기업이 세수 부분을 부담하면 세제의 안정성이 떨어진

다. 부자는 산층에 비해 조세회피 능력이 크고, 기업은 소기업에 비해 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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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을 이 할 기회가 많으며 반 부를 요구하기 쉽다. 산층 소득이 향상되고 

소, 견기업의 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소득 불평등이나 경제력 집 을 해소하는 차

원을 넘어 조세제도의 안정성에도 향을 미친다.

한국 기업의 해외 생산이 늘고 구 이나 애  등 다국  기업의 조세회피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실에서는 명목 법인세율과 투자유인을 포함하는 실효세율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세원 이 과 같은 조세회피는 주로 명목세율 격차에 의해 향

을 받는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국제 평균에 근 하기 때문에 국제 소득 이  유인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상하 조정이 가능한 역이다. 반면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문제는 투자나 기술개발 유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 할 필요가 있다. 무분별한 소기업 지원을 정리해 창업이나 벤처, 연구개발 

등에 집 하는 것도 세수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다. 한 명목세율의 진체계가 래

하는 효율비용이 법인세의 경우 소득세에 비해 더 클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강조한 것처럼 선진국 경험이나 국제기구의 공식화된 조언이 한국 조

세개 에 일률 으로 용되기 어려운 것은 조세제도가 갖는 특유의 정치성, 역사성 

때문이다. 통상이나 융과 달리 조세정책은 기본 이론, 선진국 경험, 한국  실을 

고루 감안해 청사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조세정책의 반은 정치다. 사유 재산제

를 기본으로 하는 체제에서 민간에서 정부로 재산이 이 되는 과세 행 는 경제  합

리성만을 근거로 시행되기 어렵다. 한국의 조세제도가 복잡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해

계가 복잡하게 얽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조세개 이건 단기 으로 

손해를 보는 집단이 생기고 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세 을 부담하는 집단

이 사회  권력을 가진 고소득층이나 기업 집단이라면 항의 강도는 더 클 것이

다. 결국 이런 갈등을 합리 으로 조정할 능력이 있는 정부만이 개 에 성공할 수 있

을 것이다.45)

45) 이 논문에서는 행 제도의 개  방향과 핵심 쟁 인 소득과세에 을 맞추었다. 소비과세의 

경우 소득세 베이스가 넓어지면 자연 일반과세의 비 이 높아질 것이다. 목 세를 포함한 개별

소비세의 평가는 조세지출의 경우처럼 사안별 분석이 필요하다. 재산과세의 경우 조세 항을 고

려해 수익자부담 원칙에 기반을 둔 지방세수로서의 역할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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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s for Korea’s Tax Reform and Major     

Policy Issues

Joosung Jun*

Abstract46)

  This paper discusses general directions for tax reform in Korea and some focal 

points related to changing the current tax structure. In order to raise revenue 

and reduce efficiency costs, the size of the informal sector and tax evasion in the 

formal sector need to be reduced. Contrary to the popular belief, the distributive 

function of the income tax would be better served not by raising the top marginal 

rate but by reducing cash transactions by the rich self-employed as well as the 

extent of income shifting by company owners and managers who leave their 

personal income within their company to exploit the rate gap between the 

personal and corporate income tax. Considering the immobile nature of 

corporate rents and the significant share of corporate taxes in the overall 

revenue, this paper suggests, the statutory corporate rates need not to be 

lowered hastily. In addition, overly generous tax subsidies toward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need to be streamlined in ways to provide more 

support to start-ups and R&D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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